
학사과정 학사운영규칙 개정 신구대비표

현 행 개 정 개정사유

제50조(휴학절차) ① 일반휴학 및 창업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

출하여야 한다. 단, 창업휴학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도심사를 거쳐야 한다. 

  ② 질병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의 진단 결과 계속 4주 이상의 

가료를 요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, 군입대 휴학

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입대 휴학원에 군입영통지서를 첨부하여 제출하

여야 한다. <삽  입>

  ③ <신  설>

  ③ 임신·출산·육아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빙을 첨

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한다. 

   1. 임신, 출산에 의한 경우: 관련 기관의 진단서, 소견서 등 임신, 출산사실 

관련 증빙

   2. 육아에 의한 경우: 가족관계확인서 또는 출생확인서 등 만 8세 이하 자

녀 관련 증빙

  ④ 일반휴학 및 창업휴학 중에 군에 입대하여 군입대 휴학으로 변경하고자 

하는 경우에는 군입대 휴학원에 군입영통지서 또는 군복무를 확인할 수 있

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

  ⑤ 입학(편입학, 재입학 포함) 후 1학기 이상 이수하지 아니한 학생에 대하

여는 제2항의 질병으로 인한 휴학을 제외하고는 일반휴학 및 창업휴학을 

허가하지 아니한다. 

제50조(휴학절차) ① 일반휴학 및 창업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학원을 제

출하여야 한다. 단, 창업휴학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별도심사를 거쳐야 한다. 

  ② 질병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 이상의 진단 결과 계속 4주 

이상의 치료 또는 재활을 요한다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

한다. 단, 진단서는 응급 수술 및 입원, 정신질환, 감염병 등 총장이 부득이하

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한방병원,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이상 의료

기관의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다. (개정 2025.12.09.)  

  ③ 군입대 휴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입대 휴학원에 입영통지서를 첨

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 (신설 2025.12.09.)

  ④ (현행과 같음)

  ⑤ (현행과 같음)

  ⑥ (현행과 같음)

-질병휴학 시 종합병원의 진단서 

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, 예약의 

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진료 및 서

류 발급이 쉽지 않으므로 특별한 

경우(응급 수술 등)에 한하여 예외 

규정을 신설하여 신청 학생의 편

의성을 도모하고자 함

 - 군입대 휴학의 경우 제출서류를 

정식 명칭인 입영통지서로 수정

<신  설>
부   칙 <기획팀-1688호 : 2025.12.09.>

이 규칙은 202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.

- 부칙 신설


